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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국 환경보호처(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1973년 석면 1%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단열재나 화재방지용으로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U.S. EPA, 1973), 1986년

에는 석면위험긴급대응법(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AHERA)을 공포하여 학교 등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제거절차 등을 규정하였다(U.S. 
EPA, 1986a).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서는 각
각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석면
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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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whether airborne fibers were released to the 
outside air from the asbestos removal area in buildings, and to confirm the existence of asbestos fibers in 
samples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Methods: A total of 1,295 samples was collected from inside and outside 155 asbestos removal areas. To 
investigate the release of asbestos fibers from the removal area, samples were collected at three locations, 
such as an entrance to change room, an exit of negative pressure unit(NPU) and perimeter areas. Samples 
were also collected in the removal area prior to and after removal activity. All samples were analyzed by phase 
contrast microscopy(PCM) and one-tenth of the samples was analyzed using TEM to discriminate asbestos 
fibers.

Results: During the asbestos removal activity, 27(4.1%) of 662 samples collected outside the removal area 
showed airborne fiber concentrations equal to or in excess of 0.01 f/cc, the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 of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Further, 111 samples were analyzed using TEM. The distribution of asbestos 
fiber concentrations was log-normal. It was found that 51 of 111 samples(46%) contained asbestos fibers. 

Conclusions: There is a potential risk of asbestos exposure among neighbors and the public outside the 
asbestos removal areas. It is recommended that the asbestos removal work be conducted strictly following 
the specifications required by government and/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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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 있다(MoE, 2011; MoEL, 2020a;).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에는 슬레이트, 밤라이트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물질의 상태에 따라 부서지기 쉬운
(friable) 물질과 단단한(non-friable) 물질로 구분한
다. 석면함유물질이 노후하여 석면이 공기 중으로 흩날
리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석면함유물질이 단단하여 정상상태에서 
공기 중으로 비산할 가능성이 적을 때에는 해당 물질을 
당장 제거할 필요가 없다. Mossman et al.(1990)의 연
구에 의하면 건축물에서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전과 
제거한 후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실내 공기 중 석면농
도는 후자의 경우에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에
서는 석면함유물질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석면
함유물질을 제거하는 정책을 채택하여왔다. 그러나 석
면제거업체와 석면측정기관 및 감리인 등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므로 부실한 업체들이 난립하
고 있으며 석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석면제거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석면이 작
업장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을 밀폐하고 음압
을 형성하고 습식작업을 해야 한다. Paik et al.(1983)
은 석면제거작업에서 습식방법을 적용했을 때 건식작업
을 했을 때보다 공기 중 섬유 농도가 97%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는 석면제거작업을 수행할 때 공기 중 석면
이 작업장 밖으로 누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석면제거
작업 전과 작업 후의 작업장 내 섬유농도를 측정하여 작업
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였다.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위상차현미경법(phase contrast 
microscopy, PCM)과 투과전자현미경법(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석면제거작업을 할 때 작업장 주변 
외부로 석면이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제거
작업 전과 작업 후의 작업장 내 석면오염실태를 평가하
고, PCM을 이용하여 공기 중 총 섬유농도를 측정한 후 
TEM을 이용하여 총 섬유 중 석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
는데 있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1월 10일까

지 수행된 전국의 석면함유물질 제거 작업장 155개를 

Table 1. Number and percent of asbestos removal sites 
studied by location

Location
Number and percent of 
asbestos removal sites
Number %

Urban 101 65.2
Suburban 28 18.1
Underground 11 7.1
Industrial area 8 5.2
Redevelopment area 6 3.9
Other 1 0.5
Total 155 100.0

Table 2. Number and perc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removed by type

Type

Number and perc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Number %

Tex(ceiling) 86 55.5
Slate 42 27.1
Tex(ceiling) and Bamlite(wall) 12 7.7
Bamlite(ceiling) 6 3.9
Slate and tex(ceiling) 4 2.6
Tex((ceiling) and Bamlite(ceiling) 3 1.8
Slate and Bamlite(ceiling) 1 0.7
Slate, tex(ceiling) and Bamlite(wall) 1 0.7
Total 155 100.0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작업장 위치는 도심지역 65.2%, 
시외지역 18.1%, 지하공간 7.1% 및 기타(공단지역, 재
개발 지역 등) 9.6% 등이었다(Table 1). 석면함유물질
은 텍스(천장재) 55.5%, 슬레이트 27.1% 및 밤라이트 
14.8% 등이었다(Table 2).

2. 연구 방법
1) 시료채취

시료는 “NIOSH 7400” 방법에 따라 채취하였다
(NIOSH, 1994). 즉 직경 25 mm MCE(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필터에 유량 약 10 L/min로 1,200 
L이상의 공기를 채취하였다. 총 1,295개 시료를 채취하
였으며, 작업 전, 작업 중 및 작업 후에 각각 317개, 
662개 및 316개 시료를 채취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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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농도는 정상조건의 배경농도를 확인하기 위
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장 내에서 측정하였고, 작
업 중 농도는 작업하는 동안 섬유가 주변 외부환경으로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장 주변 외부
에서 측정하였고, 작업 후의 농도는 석면제거작업을 마
치고 청소를 한 후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 내부에서 측정하였다.

2) 시료분석
시료분석에는 PCM과 TEM을 적용하였다. 모든 시료

는 “NIOSH 7400” 방법에 따라 위상차현미경(Leica 
DM 750, Germany)으로 길이 5 ㎛이상이고, 길이 대 
지름의 비 3:1 이상인 섬유를 450배 확대하여 계수하
였고(NIOSH, 1994) 농도단위는 f/cc로 하였다. PCM
으로는 석면을 감별할 수 없으므로 총 시료 중 약 10%에 
해당하는 128개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미국의 AHERA 
TEM에 대해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NVLAP) 인증을 받은 실험실
에 의뢰하여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투과전자현미경(Philips EM-300 TEM, Netherlands)

을 이용하여 EPA 방법으로 길이 0.5 ㎛이상, 길이 대 
지름의 비 5:1이상인 석면을 18,000배 확대하여 계수
하였고, 농도단위는 s/cc로 하였다(U.S. EPA, 1986b).

3) 자료 분석
작업 전, 작업 중 및 작업 후에 채취한 각 시료 그룹 

간의 차이 및 시료채취 위치에 따른 차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X2 test를 시행하였다. Shapiro-Wilks test를 이
용하여 TEM 분석치의 분포를 검사하였고(Mulhausen & 
Damiano, 1998; AIHA, 2020), Excel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PCM에 의한 섬유 농도와 TEM
에 의한 석면 농도의 상관관계를 검정하였다.

Ⅲ. 결    과

1. 위상차현미경법에 의한 총 섬유농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석면제거작업 후의 공기 중 석면농

도기준을 제정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사업장 주변의 석
면배출 허용기준을 정하였으며 두 기준은 모두 0.01 
f/cc로 동일하다(MoE, 2016; MoEL, 2020b).

Total number of samples collected (N=1,295)

.
Samples collected inside work 
area prior to removal activity 

(N=317)

Samples collected outside work 
area during removal activity 

(N=662)

Final clearance samples 
collected inside work area 

(N=316)

Near change room
(N=25)

Perimeter of removal area
(N=552)

Exit of negative pressure unit
(N=85)

Figure 1. Flow chart of sampling by time and location

Sample group by removal activity Samples collected 
(N)

Samples≥0.01 f/cc 
(N, %) p-value

Group 1 - Samples collected in the removal area 
prior to removal activity 317 15 (4.7%)

p>0.05Group 2 - Samples collected at outside perimeter 
of removal area during removal activity 662 27 (4.1%)

Group 3 - Final clearance samples collected in the 
removal area 316 10 (3.2%)

Total 1,295 52 (4.0%)

Table 3. Number and percent of samples which showed concentrations equal to or greater than 0.01 f/cc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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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 전⋅중⋅후 전체
시료 1,295개 중에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기준 
0.01 f/cc이상인 시료는 52개(4.0%)였고, 이를 작업 전
⋅중⋅후로 구분하여 보면 작업 전 측정에서는 317개 
시료 중 15개(4.7%), 작업 중 측정에서는 662개 시료 
중 27개(4.1%) 및 작업이 끝나고 청소를 마친 후 시행
한 측정에서는 316개 시료 중 10개(3.2%)였으며 이들 
3개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석면제거작업 중에는 작업장 외부의 3개 위치, 즉 위
생설비 근처, 작업장 주변 및 음압기 배출구 등에서 측
정하였으며(Figure 2), 기준치 이상 시료의 분포는 측
정 장소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Table 4). 작
업장 출입구에 해당하는 위생설비 근처에서 가장 높았
고(16.0%), 다음으로 음압기 배출구(5.9%) 및 작업장 
주변(3.3%) 등의 순서였으며 위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 

2. 전자현미경법에 의한 석면농도
1) 석면농도 분포

총 1,295개 시료를 PCM으로 분석하여 총 섬유농도
(석면섬유와 비석면 섬유 포함)를 계수하고 그 중 10%
에 해당하는 128개 시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TEM으
로 분석하여 석면섬유를 감별 분석하였다. 128개 시료 
중 17개 시료에서는 먼지 등 방해물질이 많아 분석이 
불가능하였고, 111개 시료에 대하여 TEM분석을 시행
한 결과 51개(46%)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Table 
5). 총 111개 시료 중 섬유 농도가 기준이상인 고농도 
그룹(50개 시료)에서는 35개(70%)에서 석면이 검출되
었고, 섬유 농도가 기준 미만인 저농도 그룹(61개 시료)
에서는 16개(26%)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두 

                         ★

                                        ★

                         
             ★

change room

★

NPU†

　
★

★

        ★
asbestos removal area       

                           ★
Figure 2. Sample locations inside and outside asbestos removal area
★ Sampling point
† NPU: negative pressure unit

Table 4. Number and percent of samples which showed equal to or greater than 0.01 f/cc out of samples collected during 
removal activity by location

Sampling location Samples collected
(N)

Samples ≥0.01 f/cc
(N, %) p-value

Location 1 – Outside change room 25 4 (16.0%)
p<0.05Location 2 – Outside perimeter 552 18 (3.3%)

Location 3 - NPU exit 85 5 (5.9%)
Total 662 27 (4.1%)



건물 내 석면제거 작업과 공기 중 석면의 외부누출 위험성 평가 409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20: 30(4): 405-411 www.kiha.kr

Sample group by PCM results

Results of TEM analyses

p-valueNumber of samples 
analyzed

(N)

Number and percent of samples from 
which asbestos fibers detected

(N, %)
High Group ≥0.01 f/cc 50 35 (70%)

 p<0.05.
Low Group <0.01 f/cc 61 16 (26%)

Total 111 51 (46%)

Figure 3. Distribution of airborne asbestos fiber concentrations measured by TEM

Figure 4. Linear regression of the paired PCM and TEM data

Table 5. Results of analysis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by samp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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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p<0.05). 
Shapiro-Wilks test를 통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의 분포상
태를 검정한 결과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를 보였다(Figure 3). 

2) 위상차현미경에 의한 총 섬유농도와 전자현미경에 의한 
석면농도의 상관관계

PCM으로 측정한 총 섬유농도와 TEM으로 측정한 석
면농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p>0.05).

Ⅳ. 고    찰

석면제거작업 전⋅중⋅후에 채취한 시료를 PCM으
로 측정한 결과 시료의 4%에서 공기 중 섬유농도가 기
준을 초과하였다. 작업 전과 후에는 작업장 내부에서 측
정하였고 작업 중에는 작업장 외부 주변에서 측정하였
다. 작업 전 측정에서 4.7%의 시료가 기준을 초과했다
는 사실은 특이하다. 원인으로는 세 가지 경우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 평상시에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무방비상
태로 취급하거나, 둘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물질
이 노후하여 섬유가 공기 중으로 비산하거나. 셋째, 석
면제거업체가 측정기관에 알리지 않고 야간작업을 수행
한 후 측정기관에 측정을 의뢰했을 경우이다. 이 연구에
서는 셋째 요인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대
부분의 석면제거업체가 작업 기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하
게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작업 후의 측정은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하고 청소를 
마친 후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시행하는 측정이
며, 이 연구에서는 기준치 이상인 시료가 3.2%였다. 기
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료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청소와 측정을 반복해야 한다.

석면제거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장 주변 외부에서 채
취한 시료 662개 중 27개(4.1%)에서 기준을 초과하였
다. 즉 섬유가 외부로 누출되었으며 석면 제거 작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작업장 근처를 지나가던 일
반 대중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석면이 누출된 
것은 석면 제거 업체가 작업을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 음압기를 전혀 가동하지 않은 
작업장이 47%였고 간헐적으로 가동한 작업장이 25%, 
그리고 전 과정에서 가동한 작업장은 28%에 불과하였

다. Lee et al.(2014)은 서울시내 37개 석면 제거 사업
장 주변에서 288개 시료를 채취하여 PCM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 중 섬유 농도가 석면배출허용기준 
0.01 f/cc이하로 나타나 서울시내 건축물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장에서는 석면 노출 가능성은 우려할 수
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다.

PCM으로는 석면포함 여부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111개 시료에 대하여 TEM Lab에 의뢰하여 전자현미
경으로 석면섬유를 확인 분석하였다. 111개 시료에 대
한 PCM 분석결과를 보면 허용기준 이상인 시료가 50
개였고, 허용기준 미만인 시료가 61개였다. 허용기준 
이상인 시료 50개 중 35개(7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
고 허용기준 미만인 시료 61개에서는 16개(26%)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PCM 결
과가 허용기준 미만인 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석면 제거 작업장 주변의 공기 중 
섬유 농도가 0.01 f/cc미만인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판
단할 수 없다. 그리고 PCM 결과와 TEM 결과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PCM과 TEM의 분석 
대상 섬유(각각 길이 5.0 ㎛ 및 0.5 ㎛ 이상)와 확대 비
율(각각 450X와 18,000X)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기 중 섬유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의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중의 외부 공기와 작업 후의 
작업장 내부에 대해서는 전자현미경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미국 EPA에서는 Asbestos 
NESHAP(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에 의하여 석면제거작업의 규모가 넓이 
15 m2 (또는 길이 80 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 후 측
정에 있어서 반드시 TEM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S. EPA, 1984; U.S. EPA, 1986a). 

Ⅴ. 결    론

전국의 석면 제거 작업장 155개를 대상으로 1,295개 
시료를 채취하여 PCM으로 총 섬유농도를 측정하고, 
111개 시료에 대하여 TEM으로 석면농도를 측정하였
다. 석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동안 작업장 주변 외부 공
기에서 총 섬유 농도를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배출허용
기준 0.01 f/cc이상인 시료가 4.1%였다. PCM으로는 
석면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TEM으로 2차 검사를 시행
한 결과 총 섬유 농도가 허용기준이상인 시료에서는 
70%, 총 섬유가 허용기준 미만인 시료에서는 2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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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검출되었다. 즉 총 섬유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인 
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다. 전자현미경으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와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기 중 섬유 농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을 마치고 청소를 한 후에도 
작업장 내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시료가 각각 4.7%와 
3.2%로 나타났다. 이는 석면제거작업이 정상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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